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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를 (뉴)거버넌스, 사회자본, 시민(단체)참여의 세 가지 주제로 정리하고 향후 행정학적

시민사회론을 더욱 심화, 확장하기 위해 연구가 필요한 두 가지 주제를 시론적으로 고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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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 정치체제의 중요한 부분레짐(partial regime)인 사회협의레짐과 압력레짐의 핵심을

구성하는 이익매개(interest intermediation)이다. 본 논문은 행정학적 시민사회론이 이들 새

로운 주제의 연구를 통해 심화, 확장되기 위하여 ‘시민사회’에 대한 기존의 정치운동 중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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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행정학적 시민사회론

행정학은 정부의 조직과 구조, 기능과 역할, 운영과 관리에 관한 학문이고, 정책

학은 정부가 다양한 공공문제의 해결을 위해 고안, 결정, 집행하는 정책에 관한 학

문이라는 ‘고전적’인 대답은 오늘날 더 이상 ‘정답’이 아니다. 오히려 그것은 기껏

해야 일부만 맞는--그리고 좀 더 비판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상당히 시대착오적인--

대답이 되고 말았다. 왜냐하면 언제부터인가 행정과 정책의 연구에서 정부가 아

닌 주체, 특히 시민사회의 ‘비정부’단체들을 포함하거나 그들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전혀 어색하지 않게 되었기 때문이다.

한국의 시민단체는 1987년 민주적 이행 이후 1990년대를 지나면서 수적으로 급

증했을 뿐 아니라 그 영향력도 대폭 신장되었다. 나아가 기관신뢰도(institutional 

trust) 면에서 보더라도 시민단체는 입법부인 국회, 여･야당 등 주요 정당, 청와대

와 행정부 주요 부처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해 왔다 (《중앙일

보》, 2009. 7. 1). 국정운영과 공공관리에서 시민단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고 

수행하는 역할의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민주화 이후 지난 20여 년간 국내 행정학･
정책학 분야에서도 시민사회에 대한 관심이 꾸준히 증대되었다. 물론 ‘시민사회’

가 정확히 무엇인가에 관해 다양한 정의(定義)가 있고1) 시민사회가 행정 및 정책

과정에서 수행하는 역할, 그리고 시민사회가 미래 행정과 정책과정에 제공하는 

함의에 대해서도 다양한 해석이 존재할 수 있다. 하지만 적어도 시민사회가 행정

학과 정책학 연구에서 중요한 주제 중 하나라는 사실은 부인하기 힘들어졌다.

외국 학계에서나 국내 학계에서나 행정학･정책학 연구에서 ‘시민사회’의 등장

은 민주화의 진전, 참여의 증대라는 현실 정치적, 사회적 변화와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 한국에서 민주화 이전 과거 권위주의 시기 행정 및 정책과정은 정부 

주도의 하향식(top-down) 의사결정과 집행을 중심적 특징으로 가지고 있었다. 상

당히 성공적인 것으로 대내외적으로 평가받고 있는 우리나라의 1960~80년대 경

1) 본 논문에서는 시민사회를 “한편으로는 국가로부터, 다른 한편으로는 일차적인 생산단위(즉 

기업) 혹은 재생산단위(즉 가족)로부터 상대적인 독자성(relative autonomy)을 유지하면서 집단

적 이익의 보호와 증진을 위해 집단행동(collective action)을 하는, 자발적으로 조직된 (국가와 

개인 사이의) 매개적 집단들(self-organized intermediary groups)의 집합체”라고 정의한다 (김선

혁, 2003: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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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성장정책을 들여다보면 당시 개발국가(developmental state)가 주도했던 정책 입

안, 결정, 집행과정은 다양한 사회적 이익(social interests)의 압력으로부터 상당히 

자유로운, 다시말해 고도의 정치적 절연성(political insulation)을 특징으로 가지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민주화 이후 개발국가가 제사회세력에 대해 우월적으로 유지, 향유했던 고도의 

자율성(autonomy), 그리고 행정 및 정책 과정이 보였던 정치적 절연성은 급격히 감

소하였다. 시민사회와 시민단체에 대한 학문적, 현실적 관심이 증대된 것은 이러

한 민주화 이후 정치적 상황의 변화, 그리고 그로 말미암은 행정･정책환경의 변화

와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 민주화 이후 과거 20여년은 행정 및 정책과정에 대해 투

명성, 접근성, 민주성이 시민사회에 의해 지속적으로 강력히 요구되고 그러한 요

구에 대해 행정 및 정책과정이 반응하여 점진적으로 변화해 온 과정이라고 요약

할 수 있다. 권위주의 시기 ‘효율적인’ 행정과 정책과정을 방해하는 ‘교란요인

(disturbance)’으로 치부되어 통제, 탄압의 대상으로 간주되었던 시민사회는 민주화 

이후 행정과 정책과정이 궁극적으로 만족시켜야 할 고객인 동시에 그 과정에 활

발하게 참여하는 주체로 그 상(像)이 변화하였던 것이다. 그 결과, 보다 구체적으

로는 시민 또는 시민단체의 정책참여, 정부와 시민사회 간 협력적 거버넌스

(collaborative governance)의 구축과 발전, 질 좋은 행정서비스에 대한 시민의 요구

와 기대에 보다 적극적으로 부응할 수 있는 방안 등이 국내 행정학 및 정책학계의 

중요한 화두로 부상하여 연구와 강의의 주제로 자리잡게 되었다.

게다가 최근에는 시민사회가 행정과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요인, 혹은 행

정과 정책을 설명하는 독립변수로서 뿐만 아니라 그 자체로서, 즉 종속변수로서

도 활발히 연구되고 있다. 이는 다시말해 과거에 사회학적, 정치학적인 주제로 간

주되었던 ‘시민사회’ 자체를 설명하는 일이 행정학과 정책학에서도 중요한 주제

로 부각되고 있다는 이야기가 된다. 시민사회가 중심이 되고 시민이 주체가 되는 

‘시민행정’에 대한 관심이 점증하고 있고 이에 따라 정부 정책의 방향도 시민사회

와 시민의 참여를 증진시키는 쪽으로 집중되고 있다. 시민사회를 행정학･정책학

적 관점에서 탐구하고 그 함의를 도출하려는 일련의 작업을 여타 사회과학에서 

시민사회를 연구하는 것과 구분하여 ‘행정학적 시민사회론’이라 칭할 수 있다면 

행정학적 시민사회론은 바야흐로 그 태동기(胎動期)를 지나 발전기(發展期)에 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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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들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의 주요 목적은 이와 같이 발전기에 접어들고 있는 행정학적 시민사회

론에서 현재 주로 연구되고 있는 의제들을 정리하여 연구발전의 현 수준(the state 

of the art)을 점검하고, 장차 행정학적 시민사회론이 더 높은 층위로의 발전을 이

루기 위해 연구되어야 할 주제영역을 제시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본 논문은 다

음과 같이 구성된다. 2절에서는 그동안 ‘시민사회’ 주제영역과 관련하여 국내 행

정학･정책학 분야에서 이루어진 연구들을 크게 (뉴)거버넌스, 사회자본, 시민(단

체)의 정책참여의 세 가지로 나누어 그 내용을 정리하고 고찰해 본다. 3절과 4절에

서는 행정학적 시민사회론의 미래적 연구주제 두 가지를 구미 학계의 최근 연구

경향을 참조하여 설명한다. 우선 3절에서는 최근 유럽에서 집중적으로 연구되고 

있는 정부부문과 시민사회부문 간의 양부문 협업(bisectoral collaboration)에 대해 

논의한다. 4절에서는 미국 학계에서 꾸준히 연구되어 왔고 최근에는 유럽학계에

서도 EU와 관련하여 상당한 주목을 받고 있는 이익집단과 로비에 대해 논의한다. 

행정학적 시민사회론의 향후 발전과 관련하여 본 논문이 강조하는 것은 지금까지 

‘시민사회’라고 하면 자연스럽게 떠오르지 않았던 주제, 그리고 시민사회 연구의 

‘통상적’인 주제로 인식되지 않았던 영역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시민사회’에 대한 

인식의 전환, 개념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5절에서는 행정학적 시민사회론

의 심화와 확장이 현대민주주의론의 발전에 어떻게 기여하는가를 고찰하고 글을 

맺는다.

Ⅱ. 행정학적 시민사회론의 현황(The State of the Art)

선행연구에서 우리는 여타 사회과학 분야와 차별성을 가지고 행정학적 관점에

서 시민사회를 이론적으로 논구하고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작업, 다시말해 ‘행정

학적 시민사회론’은 크게 보아 ‘종속변수로서의 시민사회’에 초점을 맞추는 연구

와 ‘독립변수로서의 시민사회’에 초점을 맞추는 연구로 대별할 수 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 (김선혁, 2003). 종속변수로서의 시민사회 연구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는 

시민단체 분류법(taxonomy)에 관한 연구, 사회자본에 관한 연구, 시민단체들의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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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주기(life cycle)--즉 그 생성 및 등장, 발전 및 변화, 쇠퇴 및 소멸(혹은 자기혁신을 

통한 소생) 등--에 관한 연구, 시민사회의 내용과 성격 및 질에 관한 연구, 시민단

체의 내부 조직형태와 운영방식에 관한 연구 등을 들 수 있다. 종속변수로서의 시

민사회 연구와 관련하여 국내 행정학･정책학계의 연구는 대체로 시민단체의 분

류법이나 사회자본 연구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였다. 그와 비교하여 구미학계의 

연구는 시민단체의 내부조직과 운영, 특히 비영리단체와 영리단체 간의 차별성과 

그에 기인한 상호경쟁 관계에 더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었다.

한편 독립변수로서의 시민사회에 관한 연구는 시민사회가 정치레짐 변화

(regime change)의 한 예인 민주화, 즉 민주주의로의 이행(transition)과 신생민주주

의의 공고화(consolidation)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민주주의의 질(quality of 

democracy)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전반적인 사회정치적 제도의 수행성과

(institutional performance)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등 시민사회가 일련의 구조

적 변수들에 미치는 영향력에 관한 연구들을 예로 들 수 있다.

하지만 이같이 시민사회를 종속변수 혹은 독립변수로 보는 관점은 ‘국가 대 시

민사회’ 또는 ‘정부 대 시민단체’라는 다소 작위적인 이분법을 답습한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행정학적 시민사회론이 무엇보다도 중점을 두어야 

하는 연구주제는 정부-시민사회 간 관계라는 결론을 도출했던 것이다 (김선혁, 

2003). 과거 수년간 행정학적 시민사회론의 정립을 향한 학문적 발전이 거듭되어 

왔다. 그동안 국내 행정학･정책학계에서 ‘시민사회’라는 주제와 관련하여 축적된 

연구들을 범주화하면 대략 (뉴)거버넌스, 사회자본, 시민(단체)참여의 세 가지 주

제군으로 묶어 볼 수 있다.2) 이하에서는 이 세 가지 방향으로 진행되어 온 연구들

을 일별함으로써 행정학적 시민사회론의 현상태(the state of the art)를 점검해 보고

자 한다.

2) 이 외에 중요한 주제영역으로 기부문화 및 자원봉사 등을 들 수 있겠으나 이 주제에 관한 연구

는 독립된 주제 범주로 구분하기에 아직 그 양이 충분치 못하다. 이 분야 연구의 예로는 김준

기(2006: 361-409)를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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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뉴)거버넌스

행정학적 시민사회론이 초점을 두어온 첫 번째 주제군은 다양하게 진행되어 온 

(뉴)거버넌스 관련 논의이다. 최초 ‘협치(協治),’ ‘망치(網治),’ ‘공치(共治),’ ‘국정관

리,’ ‘국정운영,’ ‘국가관리’ 등 다양한 용어로 번역이 시도되었던 ‘거버넌스’는 이제 

적어도 국내 행정학･정책학계에서는 외래어인 ‘거버넌스’로 굳어져 사용되고 있

는 듯하다. 국내 행정학･정책학계에서 (뉴)거버넌스에 관한 논의는 대체로 세 가

지 정도의 쟁점을 중심으로 전개되어 왔다. 그 첫째는 거버넌스의 이론적, 개념적 

쟁점들을 소개, 정리하고 나름대로의 관점을 발전시키고 있는 일련의 이론적 논

의이다. ‘거버넌스’의 개념화에 관한 연구, 정부(government)와 거버넌스

(governance)의 본질과 내용을 비교, 대비시키는 연구, 국가의 재구조화

(restructuring)와 관련하여 거버넌스의 유용성을 논하는 연구, 시민단체와 (뉴)거버

넌스의 가능성을 논하는 연구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명석, 2002; 유재원･소순창, 

2005; 김석준, 2000; 박영주, 2000; 염재호, 2002).

(뉴)거버넌스와 관련한 두 번째 세부주제는 정부와 시민사회 간의 관계로서 이 

주제에 관해서는 상대적으로 많은 연구들이 축적되었다. 이는 우리가 선행 연구

에서 행정학적 시민사회론의 핵심의제가 정부-시민사회 관계론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것에 비추어 보아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국내 학계의 경우 

정부-시민사회의 관계를 특정한 이론적 시각에서 바라보고 고찰하는 연구들이 많

았는데 예컨대 파트너십, 정책네트워크, 자원의존모형 등이 분석틀로 활용되었

다. 또한 시민단체에 대한 정부의 지원, 정부와 시민단체 간 경쟁과 협력관계에 대

한 연구도 상당히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이근주, 2000; 김준기, 2000; 김태영, 2002; 

김정렬, 2000; 배응환, 2003; 정진경, 2002).

(뉴)거버넌스와 관련된 마지막 세부주제는 지방 차원에서 전개되고 있는 정부-

시민사회 관계론, 즉 ‘지방거버넌스’에 관한 다수의 연구이다. 예를 들면 지방정치

에서 시민과 정부 간 관계를 다루는 연구, 지방거버넌스와 제도주의의 관련성을 

고찰하는 논문, 지역혁신이나 지역경제개발과 관련하여 정부와 시민사회 간의 파

트너십이나 네트워크의 효과를 분석하는 논문, 그리고 지방거버넌스를 비교행정

적 관점에서 비교 고찰한 연구 등이 이에 속한다 (박종민, 2000; 배유일, 2003; 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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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2009; 임승빈, 2000).

2. 사회자본

행정학적 시민사회론과 관련하여 그동안 연구가 비교적 활발하게 진행되어 온 

두 번째 주제영역은 사회자본(social capital)이다. 그간 사회자본에 관해 진행된 논

의도 크게 삼분(三分)해 볼 수 있는데, 첫째는 사회자본에 대한 이론적, 개념적 논

의이다. 예컨대 사회자본론의 행정학적 함의를 살펴보는 연구, 조직의 유형과 사

회자본의 관계에 관한 연구, 사회자본과 결사체활동(associational life)의 상관관계

에 관한 연구, 사회자본과 정책, 사회자본과 제도 간 상호관계를 분석하는 연구 등

이 이에 해당된다 (박희봉, 2002; 박영미, 2009; 유재원, 2000; 배유일, 2004).

둘째로 사회자본을 독립변수로 설정하고 사회자본이 다양한 행정학･정책학적 

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본 연구들도 있다. 크게는 사회자본이 민주주의와 민주시

민성(democratic citizenship)에 미치는 영향을 탐구하는 논문, 사회자본이 시민접촉

(citizen contacts), 특히 지방정부 차원의 시민접촉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는 논문, 

사회자본이 거버넌스 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인식 데이터를 중심으로 분석한 논

문, 사회자본이 지방정부의 외부역량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한 연구 등이 이에 해

당한다 (박종민, 2003; 이곤수･송건섭, 2007; 이숙종･김희경･최준규, 2008; 윤두섭･
오승은, 2007).

마지막으로, 드물기는 하지만 사회자본 자체를 종속변수로 설정한 연구들도 있

는데 시민단체의 활동이 사회자본의 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작업이 이에 

속한다 (김태룡, 2006). 사회자본 조성의 영향요인과 관련해 최근 들어 흥미로운 

것은 정부가 수행할 수 있는 역할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는 사실이다. 사회자본

이 정치와 경제, 행정과 정책의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에 관해서

는 학계에 실증연구에 근거를 둔, 비교적 광범위한 합의가 존재한다. 하지만 과연 

어떠한 정부정책이 사회자본의 형성과 증식에 기여하는지에 대한 경험적 연구는 

아직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이런 관점에서 사회자본의 창출 및 증대를 위해 정부

가 할 수 있는 일을 조명하는 것은 나름대로의 의미가 있다. 하지만 다른 한편 시

민사회의 자발적이고 자생적인 노력이 아닌 정부의 인위적이고 하향적인 노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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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성과 자율성 등 시민사회 고유의 특성을 저해하지 않고 시민사회의 장기적 

발전을 담보해 줄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근본적인 물음에 대해서는 보다 심도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3. 시민(단체)참여

행정학적 시민사회론과 관련하여 최근 몇 년 동안 가장 활발히 연구가 축적된 

분야는 시민 혹은 시민단체의 정책참여 분야이다. 시민참여 연구는 대략 세 가지 

세부주제로 나누어볼 수 있다. 첫째는 정책과정에 대한 시민(단체)참여 일반에 관

한 연구이다. 규제정책, 환경정책 등 부문정책의 형성 및 결정 과정에서 비정부단

체의 역할과 기능에 관한 연구, 복지개혁(welfare reform) 과정에서 시민단체들의 

역할에 관한 연구, 정책과정에 참여하는 다양한 비정부조직 혹은 사회단체들의 

영향력과 효과성의 차이에 관한 연구, 비정부조직의 정책과정 참여의 국제비교연

구, 정책옹호동맹체모형 등과 같은 이론틀을 시민단체들의 활동에 적용한 연구, 

시민참여의 유형 분류에 관한 연구, 정책참여의 성과를 분석한 연구, 시민참여에 

대한 공무원들의 인식과 수용성에 관한 연구 등 다양한 연구성과가 축적되었다 

(전영평･장임숙, 2004; Fiori & Kim, 2009; Jung, 2005; Lee, 2005; Kwon, 2003; Moon, 

2008; 김태룡, 2002; 신광영, 1999; 정병걸･성지은, 2002; 최병대･김상구, 2004; 남상

민, 2005; 강인성, 2007; 전영평･홍성만･김선희, 2007; 박천오, 2002).

최근 들어 시민참여와 관련하여 특히 두 가지 세부 분야의 연구가 활발했는데 

그 중 하나는 지방의 정치･행정과정, 정책결정에의 주민참여에 관한 연구이다. 미

국의 근린참여가 한국의 주민참여에 가지는 함의에 관한 연구, 지방정치 참여의 

영향요인을 다수준으로 분석한 연구, 주민참여의 유형과 영향력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논문, 지방 차원에서 주민참여의 실태를 경험적으로 고찰한 연구, 지방 시

민단체들의 정책참여 활동을 중심으로 지방 차원에서 (뉴)거버넌스의 가능성을 

탐색한 논문 등이 이에 해당된다고 하겠다 (한상일, 2003; 강인성, 2008; 전영평, 

2003a & 2003b).

끝으로 일부 연구는 시민참여의 전자화, 전자참여와 관련된 주제들을 다루고 

있다. 온라인주민참여 제도 변화의 영향을 분석한 연구, 인터넷을 이용한 시민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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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 정책결정과정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한 연구, 지방정부 차원의 온라인 주민

참여의 성격과 내용을 규명한 연구 등이 그 예라고 할 수 있다 (이시원, 2002; 조화

순, 2004; 하혜영･박치성, 2008).

행정학적 시민사회론이 (뉴)거버넌스, 사회자본, 시민(단체)참여의 세 가지 주

제영역을 중심으로 전개, 발전되었다는 것은 고무적인 일이다. 왜냐하면 이 세 가

지 주제에 관한 연구들은 이전의 연구들과 비교해 적어도 세 가지 측면에서 우월

성을 가지기 때문이다. 첫째는 이들 연구가 정부 대 시민사회라는 이분법적 구분

을 넘어 정부와 시민사회 간 관계에 초점을 맞추었다는 점이고, 둘째는 시민(단체)

의 정책과정 참여의 현실을 실증적으로 분석해 내었다는 점이며, 셋째는 정부와 

시민사회 간 관계라는 관계적 변수(relational variable)가 민주주의의 질 혹은 제도

의 경쟁력(institutional competitiveness)이라는 국가 정치, 경제, 사회적 발전과 관련

된 거대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정보를 제공해 주었다는 사

실이다. 이 세 가지는 결코 적지 않은 이론적 기여이다. 이상에서 정리한 바와 같

은 주제들을 유능하게 다루고 분석해 냄으로써 행정학적 시민사회론은 기존의 사

회학, 정치학, 경제학, 경영학 등 분야에서의 시민사회론과 차별성 있고 독창적인 

시민사회론을 정립하여 발전시키는데 일정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이제 행정학적 시민사회론도 단순히 인접 사회과학 분야의 시민사회론

과 비교해 차별성을 확보했다는 것에 만족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본 논문에서는 

행정학적 시민사회론의 심화와 확장을 위해 우리가 새로이 탐구해야 할 혹은 탐

구할 만한 주제로 크게 두 가지를 고찰해 보고자 한다. 첫 번째는 복지서비스의 공

급을 위해 시민사회 조직 혹은 개인과 정부 간에 이루어지는 공동생산이다. 두 번

째는 이익집단과 로비이다. 두 가지 모두 국내에서 ‘시민사회’ 연구라고 할 때 통

상적으로 많이 거론, 분석되는 주제는 아니다.

행정학적 시민사회론의 미래적 연구주제들을 발굴하는 작업은 근본적으로 ‘시

민사회’를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그리고 ‘시민사회’의 구성요소로 어떤 것들을 포

함하고 어떤 것들을 제외할 것인가 라는 문제와 직결되어 있다. 지금까지 국내에

서의 시민사회 논의는 지나치게 정책옹호(policy advocacy)형 운동단체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그러다 보니 정작 구미 학계에서 시민사회의 논의에 필수적으로, 그

리고 대단히 자연스럽게 포함되는 행위주체들이 빠져 버리는 기현상(奇現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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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하게 되었다. 대표적으로, 구미학계에서 대단히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복지

서비스 제공자로서의 비영리단체들, 그리고 다양한 정책어젠다를 가지고 정부와 

정치권의 행위자들을 접촉하고 정책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이익단체들이 한

국의 ‘시민사회론’에서는 별로 눈에 띄지 않는 상황이 초래되고 말았던 것이다.

본 논문의 근본적인 문제의식은 바로 여기에 있다. 구미학계에서 시민사회의 

중요한 일부로 포함되고 이론적, 실증적 작업이 활발하게 축적되고 있는 행위자

들에 대해 국내학계에서는 별다른 관심을 가지지 않고 심지어 ‘시민사회’에 포함

시키지도 않고 있는데 이와 같은 웃지 못할 촌극은 이제 시정되어야 한다. ‘시민사

회’란 정의상(by definition) 그 구성과 조직의 다양성(diversity)과 다원주의(pluralism)

를 전제로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국내 학계에서는 시민사회의 다양성과 다원주

의가 존중되지 않고 한 종류의 시민사회 행위자--사회문제를 지적, 비판하고 정치

적 요구를 제기하는 운동단체--에만 치중해서 연구와 분석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 

결과 시민사회론은 정치운동론과 동치(同値)되었다. 행정학적 시민사회론에서 시

민사회와 정부의 관계를 제대로 고찰하기 위해서는 시민사회의 모든 부분이, 시

민사회의 모든 구성요소들이 골고루, 충분히 분석되어야 한다. 본 논문에서 시민

사회의 개념적 확대를 모색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여러 가지 요소로 구성된 시민사회가 정치 및 정책과정에서 수행하는 기능은 

실로 다양하다. 하지만 학자들은 이를 대체로 공익을 위한 특정한 정책대안의 주

창과 옹호, 공공서비스의 생산과 제공, 정부의 정책과정에 대한 압력과 영향력의 

행사 등 세 가지 정도로 요약하고 있다. 이 중 여태까지 국내의 학문적 논의는 대

체로 첫 번째 기능, 즉 공익을 위한 정책대안의 주창과 옹호에 편중되어 왔다. 그

래서 본 논문은 그동안 간과되어 왔던 시민사회의 나머지 두 가지 기능, 다시말해 

‘생산’과 ‘압력’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그리고 이를 위한 시론적 논의의 틀로서 

유럽에서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공동생산, 그리고 미국에서 활발히 논의되고 있

는 이익단체 및 로비에 관한 연구를 소개하고 주요 쟁점들을 일람하고자 하는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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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행정학적 시민사회론의 미래 I: 공동생산

유럽 및 미국의 학계, 정치권, 정책현장에서 시민사회에 대한 관심이 고조된 가

장 중요한 계기는 다양한 유형의 “정부실패(government failure)”이다 (Salamon, 

1994). 구미 선진국에서는 복지국가의 위기가, 일부 개발도상국에서는 주로 정부

의 무능과 부패에 기인한 개발의 부재가, 그리고 동유럽 사회주의국가들에서는 

국가계획경제의 붕괴가 1980년대와 1990년대에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면서 국가

에 대한 신뢰는 급속하게 추락하였고 국가의 정당성은 심각하게 의문시되었다. 

그 결과 전통적으로 국가가 수행해 왔고 통상적으로 국가가 수행해야 하는 것으

로 여겨지던 여러 역할과 기능을 대신 수행할 수 있는 ‘대안적 주체’를 찾으려는 

집단적 노력이 행해졌다.

다양한 정부실패 현상에 대해 시장적인 해법이 제시되지 않았던 것은 아니다. 

사실 1980년대와 1990년대 영미권 국가들을 중심으로 신자유주의의 부상(浮上), 

신공공관리적 정부개혁의 전파, 시장만능주의의 확대 등이 일어났다. 그러나 정

부실패 뿐만 아니라 ‘시장실패’에 대해서도 경각심을 가지고 있었던 구미의 식자

들이 ‘제3의 길’로 더 큰 관심을 보였던 영역은 바로 시민사회였다. 그 명칭은 비국

가부문(nonstate sector), 비정부부문(nongovernmental sector), 비영리부문(nonprofit 

sector), 자발부문(voluntary sector) 등 다양했지만 국가도 시장도 아닌, 그러나 국가

와 시장의 문제점들을 해결해 줄 수 있으리라고 기대되었던 시민사회 영역에 대

한 관심은 고조되었다. 국가가 더 이상 제대로 수행할 수 없는 역할과 기능을 시민

사회가 대신 혹은 국가와 협력하여 수행하여 세계 여러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심각한 정부실패, 그리고 나아가 시장실패까지도 교정할 수 있다는 낙관적 전망

이 시민사회 연구 활성화의 현실적 기반을 이루고 있었다.

국가주의(statism)의 총체적인 퇴조, 그리고 일정 부분 그에 상응한 시민사회의 

중요성에 대해 환기된 인식은 Salamon(1994)의 지적대로 범지구적으로 일반화할 

수 있는 측면이 없지 않았다. 하지만 시민사회 중요성의 증대라는 동일한 귀결

(equifinality)로 이르기까지의 역사적 궤적, 현실적 상황은 지역과 나라마다 상이했

다. 이미 지적했듯이 구미 선진자본주의국가들, 남반구의 개발도상국들, 동유럽 

구사회주의국가들은 모두 서로 다른 이유들로 말미암아 국가주의와 거리를 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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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의 중요성을 강조했던 것이다. 따라서 1980~90년대 여러 지역에서 시민

사회 중요성의 부각이라는 범지구적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각 지역, 각 나라

들에서의 맥락을 면밀히 살피는 작업이 중요하다.

특히 한국의 경우에는 시민사회에 대한 관심의 증대가 정부실패에 기인했다고 

보기 힘들다. 1960~80년대 수출지향적 경제개발, 산업화와 고도성장을 주도했던 

개발국가의 신화는 민주화 이후에도 크게 침식되지 않았다. 국가는 여전히 강력

했으며 정책과정에서 지대한 영향력을 행사했다. 1990년대말 경제위기가 도래했

을 때 김영삼 정부의 정책실패가 지적되고 재벌 중심의 성장위주 패러다임에 대

한 반성이 일시적으로 고조된 적이 있었다. 하지만 경제위기가 조기에 ‘극복’된 이

후 개발국가에 대한 근본적 성찰은 불필요한 것으로 폐기되었다. 민주화 이전은 

물론 민주화 이후 시기에도 정부실패가 우리 국민들에 의해 심각하게 문제로 제

기되었다든가 또는 국가의 정책영향력이 크게 감소했다는 증거는 별로 없다 

(Kim, Han, & Jang, 2008). 한마디로 구미의 복지국가, 일부 개도국의 약탈국가

(predatory state), 동유럽의 사회주의국가들이 겪었던 공통적인 ‘국가의 위기’가 한

국에서는 발생한 바 없다. 따라서 한국에서 시민사회에 대한 관심이 증대된 것은 

개발국가의 위기가 아닌 다른 요인에서 찾아야 한다.

한국에서 시민사회에 대한 관심은 1987년 민주주의로의 이행과 불가분의 관계

를 가지고 있다. 한국의 민주화는 1970~80년대 제3의 범지구적 민주화 물결 제1세

대인 남유럽이나 라틴아메리카와 달리 상이한 유형의 엘리트 간 분열, 상호작용, 

협약(pact) 등에 기인한 것이 아니었다. 오히려 그것은 1960년대부터 국가의 조직

적인 탄압과 유례없는 억압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그 역량을 증대해 온 시민사회 

제집단--학생조직, 노동조합, 종교집단--의 전국적 동원과 연합, 그리고 투쟁에 힘

입은 것이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한국의 민주화는 시민사회 주체들의 단결과 

동원, 투쟁에서 비롯된 “운동에 의한 민주화(최장집, 2002)”라고 특징지을 수 있는 

것이었다. 그 결과 민주화 이후 시기에 민주주의의 근본적 추동력이었던 시민사

회에 대한 관심은 대단히 자연스럽고 당연한 귀결이었다.

민주화 이후 1980년대말~1990년대 국내 정치학, 사회학계에서 진행된 시민사

회 연구는 말할 것도 없고 2000년 이후 본격화된 행정학･정책학계의 시민사회 연

구도 한국의 민주화 과정이 남겨준 이와 같은 역사적 유산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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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다. 먼저 진행된 정치학, 사회학적인 연구들이 민주화과정에서 시민사회가 수

행한 역할, 민주화 이후 시민사회의 변화, 민주화 이후 정치 및 경제개혁 등에서 

시민사회의 역할 등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후에 진행된 행정학･정책학적인 연구

들은 시민사회 참여가 주요한 특성이 되어 성립, 발전하는 (뉴)거버넌스적 국정운

영, 시민사회의 신뢰와 네트워크, 사회자본이 민주주의에 미치는 영향, 민주화 이

후 정치과정 및 정책과정에서 시민사회의 참여 등에 초점을 맞추었다. 즉, 정부실

패로 인한 시민사회의 구체적인 공공서비스 제공이라는 주제보다는 민주화 이후

에도 여전히 강력한 국가를 견제하고 그 개혁을 촉구하는 시민사회의 운동이라는 

주제에 초점을 맞춘 시민사회 연구가 주조를 이루었던 것이다. 지나치게 활발한

(hyperactive) 한국 시민사회의 이면(裏面)에 냉전체제 하에서 사회의 다양한 균열

을 반영하지 못했던 보수독점의 정당체계가 자리잡고 있었다는 점에서 한국에서 

시민사회에 대한 학문적, 현실적 관심이 높아진 것은 ‘정부실패’보다는 오히려 ‘정

당실패’에 기인했다고 보는 것이 맞을지도 모른다.

한국에서 정부실패가 없었고 강력한 국가가 상존(尙存)한다고 해서 시민사회

의 유용성이 부인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동시에 강력하고 ‘성공적’인 국가의 엄

존이라는 조건 때문에 시민사회의 유용성이 반정부 저항이라는 역할에만 제한되

는 것도 아니다. 보다 다양한 측면에서 시민사회의 역할과 기능과 사명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시민사회의 다양한 구성요소, 다양한 역할을 고려할 필요

성은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고찰해 볼 수 있다. 첫째는 한국의 개발국가 모형이 

그동안 ‘성공’으로 간주되었다고 할지라도 앞으로도 계속 성공적이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이다. 특히 국민의 관심과 국민경제의 주안점이 성장 패러다임에서 분

배･복지 패러다임으로 변화하게 된다면 개발국가 모형이 ‘성공’에서 ‘실패’로 재

(再)판정을 받는 것은 시간문제이다. 한국의 개발국가는 ‘개발’의 수행에서 성공적

이었을 뿐 구미 국가들이 오래 전부터 국가적 차원에서 관심을 가져온 분배나 복

지 면에서는 ‘실패’라고 평가해도 별 무리가 없다. 결국 한국에서 ‘정부실패’가 없

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라는 평가는 속단일 가능성이 크고, 정부실패에 의한 시

민사회의 역할 증대라는 한국 외 다른 지역에서의 상황이 한국에 재연(再演)될 가

능성도 낮지 않다. 이제까지 개발국가 패러다임 하에서는 ‘실패’로 간주되어 오지 

않았던 것들이 분명한 실패로 인식되는 시대가 도래하는 것이다.



254 정부학연구 제15권 제3호(2009)

둘째, 민주화 이후 지난 20년 간 지속되어 온 운동 중심의 시민사회관(觀)은 이

제 한계에 다다랐다. ‘운동’을 중심으로 시민사회를 바라보고, 접근하고, 운영하고, 

해석하고, 예측하는 것은 더 이상 설득력도 없고 효과적이지도 못하다. 민주화 이

후 강산이 두 번 바뀐 지금 ‘운동’은 특별한 매력과 호소력을 가지지 못한다. 현 이

명박 정부 들어서서 여러 차례 제출된 “민주주의의 위기”라는 엄중한 진단도 별

다른 국민적 호응을 얻지 못하는 ‘대답 없는 메아리’에 그치고 있다. 시민사회의 

중요한, 아니 거의 유일한 기능이 정권의 비판과 개혁의 촉구라는 운동중심적, 정

치지향적 접근은 이제 지양되어야 한다. 행정학적 시민사회론은 시민사회의 다양

한 역할과 기능을 조명하고 국민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줄 수 있는 새로운 주제

를 발굴하여 연구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차원에서 나라 밖의 논의를 면밀히 추적, 검토하는 일은 중요하다. 특히 

위에서 지적한 ‘정부실패’의 대표적인 지역, 즉 구미 선진국들, 개도국들, 구사회주

의국가들 중에서 구미 선진국들에서의 논의와 논쟁을 고찰하는 것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개도국이나 구사회주의국가들에서의 정부실패보다는 구미 선진국들에

서의 정부실패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점이 크기 때문이다. 물론 구미 선진국들에

서의 정부실패는 복지국가의 ‘지나친’ 성장에 기인한 것이다. 복지국가의 성장과 

복지 관련 지출의 급증에 의해 재정적자가 심각해지자 정부는 복지서비스를 적절

하고 충분하게 제공할 역량을 결핍하게 되었고, 그 결과 영리기업 혹은 비영리단

체들의 도움을 받아 혹은 그들을 참여시켜 외주 혹은 파트너십의 형태로 공공서

비스를 제공하게 되었던 것이다. 

하지만 “복지서비스를 적절하고 충분하게 제공할 역량을 결핍하게” 되는 상황

은 복지국가의 과대성장에만 기인한 것은 결코 아니다. 오히려 그것은 복지국가

가 부재하거나 저발달된 상황에서 훨씬 더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이다. 

Prentice(2006)의 캐나다 보육서비스 사례 연구에 따르면 캐나다에서 보육서비스

를 둘러싸고 정부-민간 간 협업적 파트너십이 등장, 발전하게 된 계기는 캐나다에

서 복지국가가 과대성장하거나 재정위기가 도래하였기 때문이 아니고 오히려 보

육서비스를 비롯한 공공서비스가 캐나다 정부에 의해 효과적으로 제공되지 못하

고, 복지인프라가 미발달되어 있기 때문이었다. 다시말해 캐나다 보육서비스 제

공에서 정부와 제3부문 간의 협력의 계기는 연방정부 및 지방정부의 복지정책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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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혹은 실패, 기업형 보육시설의 지나친 성장과 영리추구의 부작용, 보육서비스 

분배에서의 불평등, 이 모든 것으로 인한 부모, 특히 엄마들의 과도한 육아 부담 

등 전형적인 ‘복지후진국’적인 이유들이었다. 이는 복지서비스 제공에서의 시민

사회의 적극적인 간여가 구미 일부 선진국에서처럼 복지국가의 감축

(retrenchment)과 퇴조라는 현상에 의해 초래될 수도 있지만, 반대로 복지국가의 미

발달과 등장 필요성이라는 다소 상반되게 보이는 현상에 의해서도 초래될 수도 

있다는 점을 시사해 주는 것이다. 한국의 경우 후자에 보다 더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 복지국가의 미발달도 시민사회 간여의 중요한 조건을 제공하는 것이다. 특

히 현재 한국과 같이 시민사회가 ‘구체적인 서비스의 제공 없이 백화점식 정치운

동만을 지향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복지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시

민사회가 수행할 역할은 대단히 크고 중요하다.

구미 많은 국가들에서는 복지에 대한 국가의 지나친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시민사회의 비영리단체들을 정부의 계약적 외주(outsourcing) 혹은 협업적 파트너

십 등을 통해 광범위하게 복지서비스의 생산과 조달에 간여시키고 있다. 전통적

으로 복지재 생산에서 제3부문의 참여는 정부와의 관계라는 측면에서 정부가 주

인(principal)이고 제3부문이 대리인(agent)인 것으로, 혹은 정부가 조달자(provider)

이고 제3부문이 수혜자(recipient)인 것으로 기술되어 왔다. 하지만 복지국가의 위

기 이후 등장한 정부-시민사회 협력론은 지금까지의 다소 일방적인 논의를 공동

협력적 성격을 강조함으로써 쌍방적인 것으로 바꾸어 놓았다. 특히 눈여겨 보아

야 할 이론적 논점은 국가와 시민사회 간의 관계를 이분법적이고 제로섬

(zero-sum)적으로 보는 시각이 점차 수정되고 있다는 점이다. 예컨대 Walzer(1988)

는 ‘복지국가’가 ‘복지사회’에 의해 지지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복지는 

국가만의 책임이 아니며 사회와의 공동 책임이라는 주장이다. 이는 한국에도 유

사하게 적용된다. 다만 내용이 정반대일 뿐이다. 즉, 복지는 과거처럼 개인이나 가

족, 사회만의 책임이 아니며 국가와의 공동 책임이라는 것이고, ‘복지사회’는 ‘복지

국가’에 의해 지지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구미 학계에서는 복지서비스의 생산과 조달에서 정부-시민사회 간 협력을 두 

가지 차원을 중심으로,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있다. 정부-시민사회 협력을 구

분하는 첫 번째 차원은 시민사회의 참여가 조직이나 집단의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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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아니면 개인적 수준에서 이루어지는가 하는 것이다. 두 번째 차원은 시민사회 

조직 혹은 개인의 참여가 프로그램의 계획단계, 즉 정책기획 단계부터 이루어지

는가 아니면 서비스의 생산, 즉 정책실행 단계에만 국한되는가 하는 차원이다. 가

장 높은 수준의 협력 형태인 공동거버넌스(co-governance)는 시민사회가 공공서비

스의 기획과 생산, 조달에 전반적이고 포괄적으로 참여하는 것이다. 이에 비해 공

동관리(co-management)는 시민사회 조직들이 국가와 협력하여 공공서비스의 생산

에 참여하는 공공-민간 파트너십으로서 시민사회의 간여는 정책의 실행에 집중된

다. 공동관리는 공공서비스의 최종 수혜자이자 사용자(user)인 개별 시민이 그 과

정에 간여할 수도 간여하지 않을 수도 있다. 마지막으로 공동생산(co-production)

은 공공재 생산에 의해 부분적으로 혹은 전적으로 혜택을 보는 수혜층 시민들이 

자신들을 위한 공공서비스 생산에 직접 참여하는 방식이다. 보통 정부의 재정지

원이나 규제를 받지만 직접적인 국가의 간섭은 없는 비교적 자율적인 서비스 조

달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Brandsen & Pestoff, 2006; Pestoff, Osborne, & Brandsen, 

2006). 공동생산의 경우 꼭 공식적인 시민사회 집단이나 조직을 전제하는 것은 아

니며 개인 차원의 참여도 포함된다 (Pestoff, 2006). 이상 3가지 정부-시민사회 협력 

유형 중 공동거버넌스는 시민사회의 참여가 기획 단계부터 이루어지지만 공동생

산과 공동관리는 주로 정책실행 단계에 치중해 있다. 그리고 공동거버넌스와 공

동생산은 시민사회의 참여가 조직･집단적인 차원 뿐 아니라 개별 시민 차원에서

도 이루어지지만, 공동관리는 주로 조직･집단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경향을 

보인다.

이와 같이 다양한 유형을 보이는 정부-시민사회의 협력 형태와 관련해 구미 학

계에서는 다양한 이론적, 실증적 주제들이 논의되어 왔다. 무엇보다도 보육, 교육, 

의료, 치안 등 다양한 복지서비스의 공급과 관련해 이루어지는 공동생산, 공동관

리, 공동거버넌스 등 정부-시민사회 간 협력은 국가와 시민사회 양자 모두에 대해

서 변형적(transformative) 효과를 가진다는 점이 지적되어 왔다 (Brandsen & Pestoff, 

2006: 496). 이는 공동생산, 공동관리, 공동거버넌스 등이 국가와 시민사회의 다양

한 행위자들에게 새로운 형태의 거버넌스, 즉 국가와 시민사회 간 협력을 핵심으

로 하는 뉴거버넌스의 실제 경험을 습득하게 하는 중요한 ‘학습의 장’을 제공한다

는 의미이다. 공공서비스의 협업적 기획, 생산, 관리, 조달 등을 공동으로 운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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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써 시민사회 주체들은 그들 나름대로, 그리고 정책담당자를 비롯한 정부의 

주체들도 그들 나름대로의 학습의 경험을 가지게 되고 협업에 대한 평가와 인식

을 획득하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인식과 평가의 결과는 국가와 시민사회 양자 모

두의 내부 조직과 구성, 운영양태와 방식 등에 여러 변화를 초래하게 된다.

특히 조직론적인 관점에서 비영리부문의 공공서비스 생산과 조달에의 참여가 

비영리단체들의 조직구조, 의사결정과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 하는 문제

가 중요한 연구의제로 제기되어 왔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비영리단체들이 공식화

(formalization) 등을 특징으로 하는 공공조직에 더욱 가까워지는 경향을 보일 것인

지 혹은 수익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시장조직, 즉 기업 등 영리단체에 수렴되는 경

향을 보일지가 주요한 관심사이다 (Brandsen & Pestoff, 2006). 이는 비영리단체들이 

조직구조 상에서 어떠한 혼화(混化, hybridization) 과정을 경험하고, 그러한 혼화 

현상이 행정 및 정책에 주는 함의는 무엇인가 하는 문제와 밀접히 관련된다. 특히 

그러한 조직적 혼화가 상업화(commercialization), 경쟁과 결합될 경우 비영리부문 

내에 어떠한 변화가 초래될 것인가도 중요한 연구주제이다 (Tuckman, 1998). 비영

리단체들이 정부와의 공동협업에서 자신들의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규모

가 대형화될수록 영리단체 혹은 공공부문과의 경계와 구분이 불분명해지고 본격

적인 상업화 혹은 관료화의 길을 걷게 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Weisbrod, 

1997).

학습을 통한 변형은 기관, 제도, 단체의 차원에서만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학습

은 공동생산, 공동거버넌스에 참여하는 개별 시민의 의식 차원에서도 이루어진

다. 구체적으로 Pestoff(2006)는 유럽 8개국에서 시민들의 육아서비스 생산 참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분석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참여의 형태는 경제적 참여 

(현금 및 현물 기부, 자원 봉사), 정치적 참여 (시 차원의 정책결정에 참여하거나 육

아센터의 운영 관련 결정에 참여), 교육적 참여 (대체교사로 활동), 사회적 참여 

(학부모 네트워크와 모임) 등으로 대단히 다양하다. 이 같이 다양한 형태의 참여를 

통해 시민들은 민주주의의 실제를 배울 수 있는 귀중한 기회를 가지게 된다. 오래 

전에 Alexis de Tocqueville은 자발적 결사체에의 참여와 활동이 미국 민주주의의 근

간이라고 관찰했지만 현대 구미 선진민주주의 국가들에서 Tocqueville적인 “민주

주의 교육의 거대한 학습장”을 제공하는 것은 전통적 의미의 자발적 결사체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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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며 오히려 국가와 공동으로 운영되는 다양한 복지서비스 관련 협업 기제가 

될 수 있는 것이다.

공동생산에 참여하는 시민사회단체들의 조직구성 상의 변화, 그리고 그로 말미

암은 시장조직 혹은 공공조직과의 혼화 현상과 더불어 학문적 관심을 끌고 있는 

중요한 이론적 주제는 국가와 시민사회 간 공동생산, 공동관리, 공동거버넌스가 

장기적으로 민주주의의 내용과 질에 주는 함의와 시사점이다. 여러 학자들은 공

공서비스를 공급하는 국가-시민사회 간 다양한 형식의 협력적 기제를 단순히 복

지국가의 실패를 교정하는 기제로만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보다 근본적으로 민

주주의의 변화와 연관시키고 있다. 시민사회가 복지서비스의 생산과 조달에 참여

하는 것은 정치적인 측면에 중점을 두던 종전의 ‘시민권(citizenship)’ 개념이 사회

경제적인 측면으로까지 확대된 것을 의미한다 (Pestoff, 2006). 이렇게 확대된 시민

권 개념은 사실 민주화, 민주주의에 관한 이론적 논의에서 이미 오래 전부터 상식

으로 취급되어 오던 것이기도 하다. 과도한 사회경제적 불평등은 민주주의의 존

속과 발전에 대단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민주주의로의 이행에 관

한 고전으로 평가되고 있는 O’Donnell & Schmitter(1986)는 민주화의 단계를 자유

화(liberalization), 민주화(democratization), 사회화(socialization)의 세 가지로 나누었

는데, 민주화 이후에 ‘사회화’라는 단계를 설정한 것은 민주주의가 공고화되고 권

위주의로의 회귀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복지서비스의 확보와 공급을 중

심으로 한 사회경제적 형평이 대단히 중요한 요건이 된다는 것을 역설하기 위함

이었다. 이는 1997~98년 경제위기 이후 중산층의 붕괴, 사회경제적 양극화 등이 

지속적으로 정책문제로 제기되어 온 한국에도 중요한 시사점을 준다.

결국 공동생산, 공동관리, 공동거버넌스 등 국가와 시민사회가 국민복지의 증

진과 사회경제적 정의와 형평의 실현을 위해 행하는 일련의 협업적 활동과 기제

는 복지국가의 개혁에 중요한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의 혁신에도 중요

한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시민의 참여가 정치 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적 

분야에까지 확대되면 정치경제적으로는 복지국가와 복지사회 간의 협력을, 그리

고 정치레짐 측면에서는 결사체민주주의(associative democracy)를 지향하는 형태

를 띠게 된다 (Hirst 1994). 그러나 시민사회의 참여를 제도화하는 결사체민주주의

가 기존의 대의민주주의를 대체하는 것이라고 단정할 필요는 없다. 오히려 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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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민주주의는 기존의 대의민주주의가 가진 한계를 극복하고 그를 보완, 강화, 확

장하는 역할을 할 가능성이 크다. 정부와 제3부문 조직간 광범위한 정책네트워크

는 더 큰 시민참여를 보장함으로써 더 많은 국가기능을 시민사회에 양도, 위임하

게 되고 이는 결국 시민사회 자체의 역량을 강화하게 된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대의민주주의의 보완기제로서의 결사체민주주의는 결코 과격한 이상주의적 비

전이라고 볼 수 없다.

이제 눈을 돌려 국내를 보면 아직 국가와 시민사회 간 복지서비스의 조달을 위

한 공동협력에 대한 연구는 미미한 상태이다.3) 하지만 이는 학계에서 ‘시민사회’

에 대한 개념이 아직 운동이나 정책옹호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이지 공동협

력이 부재하기 때문은 아니다. 한국에서는 아직 구미 복지국가들과 같이 다양한 

유형의 국가-시민사회 공동협력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지만 초보적인 수준의 공동

생산 형태는 꽤 찾아 볼 수 있다. 아래에서는 현재 국내에서 복지서비스의 공급과 

관련하여 정부와 시민사회 간 이루어지는 공동협력의 예를 간략히 살펴봄으로써 

더 많은 실증연구들을 유도, 촉구하고자 한다.

우선 공동생산의 예로는 각종 복지법인이 제공하는 복지서비스를 들 수 있다. 

아동복지시설은 아동복지법에 의거하여 만 3세부터 만 18세의 요보호 아동을 건

강하게 사회의 일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시설이다. 실업 등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으로 인해 아동을 양육할 수 없는 경우 거주지 동사무소나 사회복지

과를 통해  입소한다. 또한 각 지역의 사회복지관은 지역사회에서 다양하게 나타

나는 사회문제를 사전에 예방, 치료하고 지역사회 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한 종합

적인 복지센터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지방정부와 공동으로 가정, 노인, 장애인, 

아동, 청소년 복지사업 등을 담당한다. 아울러 노인의 건강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65세 이상 노인, 요보호아동, 생활보호대상자 등을 진료 대상으로 하는 복지의원

들도 공동생산의 예라고 할 수 있다.

공동관리의 예로는 일부 구(區)의 클린봉사단을 들 수 있다. 일례로 성북구는 

“뒷골목과 내 집 앞, 내 점포 앞 청소는 우리 스스로 해결하자”는 슬로건 아래 ‘뉴

성북클린봉사단’을 구성, 운영하고 있다. 봉사 단원들은 ‘클린 성북의 날’인 매주 

수요일, 정해진 책임구간을 1~2시간 청소한다. 봉사단은 골목별로 활동력 있고 이

3) 눈에 띄는 예외로는 Kim(2008)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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웃 주민에게 존경받는 할아버지와 자원봉사자 5~10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구는 

청소도구와 쓰레기봉투를 지원해 주고, 참여한 주민의 집 대문에 ‘골목청소 도우

미’ 표찰을 붙여준다.

마지막으로 공동거버넌스의 예로는 2004년 3월 인천시 서구 가좌2동 주민자치

센터에서 설치한 “푸른샘 어린이도서관”을 들 수 있겠다. 가좌2동 주민자치위원

회는 먼저 설문조사를 통해 어린이도서관에 대한 수요를 파악했고 주민공청회를 

통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주민자치센터 공간에 어린이도서관을 설치하여 

도서 대출은 물론 천연염색, 궁궐체험, 들꽃탐사 등의 청소년 체험학습 프로그램

도 운영하였다. 이 모든 프로그램의 진행은 도서관을 운영하는 자원활동가 동아

리인 ‘샘’에서 담당하였다. 주민자치위원들은 도서관의 설립과 운영과정에서 구

청에 예산 신청을 하기보다 주민들의 후원금, 문화관광부 작은 도서관 지원사업 

프로젝트에 기획서를 제출하여 받은 지원금 등으로 예산을 확보했다고 한다. 주

민들의 손으로 만들어진 어린이도서관을 설립하기 위해 기획과 벤치마킹 등을 주

민자치위원들이 직접 담당하였다.

이상의 몇 사례들에서 보듯이 국내에도 복지서비스의 제공과 관련하여 다양한 

형태의 국가-시민사회 공동협력 사례가 등장하고 있다. 공동생산, 공동관리, 공동

거버넌스 등 다양한 형태의 협력이 공존, 상호작용하고 있는 구미 사례들과 비교

하여 한국에서는 아직까지 공동생산이나 공동관리가 협력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공동거버넌스는 드문 편이다. 하지만 그 구체적인 형태와 무관하게 이제 국

내의 시민사회 연구, 특히 행정학･정책학 분야에서의 시민사회 연구는 다양한 형

태의 국가-시민사회 간 공동협력 사례를 발굴하고 그러한 사례들이 그 기원, 운영

과정, 결과, 함의 등에서 구미 등 다른 지역의 공동협력 사례와 어떤 점에서 유사

하고 어떤 점에서 상이한지 비교 분석하여 공동협력이 복지서비스의 공급과 민주

주의의 미래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려는 진지한 고민과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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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행정학적 시민사회론의 미래 II: 이익매개

1970년대만 해도 비교정치학, 비교정부론에서 정치레짐(political regime)의 구분

법은 대체로 전체주의(totalitarianism), 권위주의(authoritarianism), 민주주의

(democracy)의 삼분법이 주조를 이루고 있었다 (Linz, 1975). 하지만 1970년대 중반 

포르투갈의 민주화를 시작으로 훗날 Huntington(1991)이 “제3의 범지구적 민주화 

물결”이라고 지칭한 전세계적 규모의 민주적 이행 이후 정치레짐 연구는 새로운 

양상을 띠게 되었다. 우선 민주주의로의 이행(transition) 과정에 대한 관심이 고조

되어 1980년대 이행론(transitology)이라고 총칭되는 다양한 이론과 분석들이 등장

했다. 이후 1990년대 들어서서는 신생민주주의 국가들이 민주주의 공고화

(consolidation)의 길 혹은 부실화(deconsolidation)의 길 중 어느 쪽 경로를 왜 걷게 되

는가에 대한 이론적, 실증적 검토가 이루어졌고 이들은 뒤에 공고화론

(consolidology)이라고 불렸다.

이행론과 공고화론 이후 민주주의, 민주화에 대한 연구는 또 다른 단계에 진입

하고 있다. 1970년대의 정치레짐 삼분법은 이제 그 효용성을 상실했다. 전체주의

는 극소수 국가를 제외하고 대단히 찾기 힘든 ‘역사적’ 범주가 되어 버렸고, 권위

주의 또한 일부 신생민주주의 국가들의 회귀와 퇴보에도 불구하고 그 숫자가 격

감된 데다가 대부분의 권위주의 정치레짐들이 최소한 표면적으로라도 ‘민주주의’

를 표방 혹은 지향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유용한 범주가 될 수 없다. 그 결과 세계 

많은 국가들이 ‘민주주의’라는 범주에 속하게 되었고, 새로운 연구의제들이 주목

을 받고 있다. 우선 민주주의 국가들의 실제적 다양성에 착안하여 민주주의의 내

용을 보다 심층적으로 분석하는 연구들, 다시말해 민주주의 앞에 붙는 수식어

(adjective)가 무엇인가에 대한 연구가 등장했다 (Collier & Levitsky, 1997).4) 동시에 

민주주의의 질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단순히 ‘민주주의’라고 하여 다 같은 

것이 아니고 그 구체적인 질과 역량은 나라마다 차별성이 크다는 인식이 힘을 얻

고 있다. 그러다 보니 민주주의의 질을 무엇으로 평가할 것인지가 중요한 연구주

제로 부상하고 있다. 과거와 같이 선거의 존부, 혹은 선거의 성격만을 따지는 선거

4) 일찍이 Lijphart(1984)는 민주주의를 다수제(majoritarian) 모형과 합의제(consensus) 모형으로 구

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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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electoralism)는 민주주의의 질을 구분하는 데 별로 유용하지 않다. 이제는 ‘민

주주의’라고 통칭하는 정치레짐의 각론적 부분들을 면밀히 살펴야만 하는 시대가 

되었다.

민주주의 앞에 붙는 수식어를 결정하고, 민주주의의 질을 평가하기 위해 민주

주의의 개념도 세련화, 정치화(精緻化)되고 있다. 즉, 1970년대와 같이 민주주의와 

비민주주의적인 정치레짐들 간의 차이점을 거시적인 수준에서 조명하고 비교하

는 연구보다는 ‘민주주의’라는 동일한 명칭을 가진, 그러나 그 속을 들여다보면 상

당한 차별성을 노정하고 있는 정치레짐 내부의 ‘부분레짐들(partial regimes)’ 혹은 

‘영역들(domains)’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결국 민주주의 정치레짐은 그 내

부의 부분레짐들의 존부, 숫자, 다양성, 활성화 정도, 배합 등에 따라 상이한 모습

과 질을 가지게 된다. 요컨대 민주주의 정치레짐은 다양한 부분레짐들의 조합으

로 새롭게 개념화되어야 한다 (Schmitter, 1992).

통상적으로 민주주의 정치레짐은 여섯 가지 정도의 부분레짐을 포함한다. 첫

째, 헌정레짐(constitutional regime)은 입법-사법-행정부 등 국가 3부(三府)관계를 비

롯하여 헌법 등 헌정구조 전반과 관련된 부분레짐이다. 둘째, 사회협의레짐

(concertation regime)은 이익집단과 (행)정부 부처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부분레짐

이다. 셋째, 압력레짐(pressure regime)은 이익집단과 입법부 간의 관계를 규정하는 

부분레짐이다. 넷째, 대의레짐(representation regime)은 입법부와 사회집단, 유권자 

간 관계를 규정하는 부분레짐이다. 다섯째, 선거레짐(electoral regime)은 입법부와 

정당, 유권자 간의 관계를 규정하는 부분레짐이다. 마지막으로 후견레짐(clientilist 

regime)은 지방 정부와 정당, 그리고 지역 유권자 간의 관계를 규정하는 부분레짐

이다. 이전의 이행론이나 공고화론 등에서 통상적으로 초점을 맞춰온 국가 전체 

차원의 중앙선거는 이러한 여섯 가지 부분레짐 중 단 한가지, 다시말해 선거레짐

에만 한정되어 있다. 바로 이 때문에 선거주의에 매몰되어서는 민주주의 정치레

짐의 제대로 된 분석과 평가가 불가능해진다는 판단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민주주의 정치레짐이 하나의 성분으로 구성된 단일물이 아닌, 다수의 부분레짐

들로 구성된 합성물(composite) 혹은 혼합물(compound)이라면 한국을 포함하여 대

부분 신생민주주의 국가들에서 공고화되거나 부실화되는 것은 거시적 차원의 민

주주의 정치레짐이 아니고 미시적 차원의 부분레짐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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름지기 민주주의의 연구자들은 위에서 말한 여섯 가지 혹은 그 이상의 부분레짐

들의 실태, 발전정도, 그들 간의 상호작용 등을 세밀히 관찰하여 민주주의의 성격

과 유형, 질을 파악해 내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왜냐하면 민주주의 정치레짐이 

제대로 작동하고, 성공적으로 유지되며, 그 질적 제고를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보

다도 부분레짐들이 알차게 구성, 발전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한 가지 주목할 점은 민주주의 정치레짐을 구성하는 6대 부분레짐 중 헌

정레짐을 제외한 나머지 다섯 가지--즉, 사회협의레짐, 압력레짐, 대의레짐, 선거

레짐, 후견레짐--는 하나같이 ‘시민사회’를 그 중요한 당사자로 포함하고 있다는 

점이다. 사회협의레짐, 압력레짐에서의 이익집단, 대의레짐에서의 사회집단 및 

유권자･시민, 선거레짐과 후견레짐에서의 유권자･시민은 모두 국가의 일부가 아

니라 시민사회의 일부를 구성하는 정치주체들이다. 아울러 시민사회를 핵심 당사

자로 삼고 있는 이상의 다섯 가지 부분레짐 모두 일정한 ‘관계’를 핵심요소로 삼고 

있다. 사회협의레짐은 이익집단과 행정부처 간의 관계를, 압력레짐은 이익집단과 

의회 간의 관계를, 대의레짐은 사회집단･유권자와 의회 간의 관계를, 선거레짐은 

유권자, 의회, 정당 간의 관계를, 그리고 후견레짐은 유권자, 지방정부, 정당 간의 

관계를 그 주요 구성요소로 삼고 있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부분레짐은 제

도화(institutionalization)를 통해 정치주체들 간의 상호관계 및 상호작용을 규율

(discipline)하는 것을 그 주요한 목표와 기능으로 삼고 있다는 점이다. 공고화된 민

주주의 하 사회협의레짐, 압력레짐, 대의레짐, 선거레짐, 후견레짐 등 시민사회 주

체를 포함하는 모든 부분레짐들은 시민사회 주체가 국가 혹은 정치권의 주체와 

상호관계를 맺고 상호작용을 전개함에서 보다 예측가능하고, 체계화되고, 제도화

된 통로(channels)를 확립하고 작동시키는 것을 중요한 목표로 삼는다. 이런 관점

에서 본다면 양질의 민주주의라는 것은 기실 시민사회와 관련된 부분레짐들이 보

다 제도화, 체계화된 정치레짐이라고 결론지을 수 있을 것이다.

1987년 민주화 이후 한국에서 부분레짐들의 발전과정을 일별해 보면 헌정레짐, 

대의레짐, 선거레짐, 후견레짐 등에서 중요한 발전이 있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즉, 국가기구 간의 관계와 관련된 부분레짐이나 중앙･지방 차원에서 정치적 경쟁

(political contestation), 즉 선거와 관련된 부분레짐에서는 상당한 발전이 있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현실적인 발전에 부응하여 이러한 부분레짐에 관해서는 학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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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도 꽤 축적되었다. 그러나 이에 비해 각종 ‘이익’과 관련된 부분레짐들, 즉 이

익집단과 정부부처 간계의 관계를 규율하는 사회협의레짐, 그리고 이익집단과 의

회 간의 관계를 규정하는 압력레짐은 민주화 이후에도 다른 부분레짐들에 비견될

만한 제도화나 체계화를 거쳤다고 보기 힘들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현 단계에서 민주주의와의 관련 하에서 시민사회를 연구

한다는 것, 특히 행정학적인 관점에서 시민사회를 연구한다는 것은 사회협의레짐 

그리고 압력레짐과 관련된 주제들을 연구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위에서 이미 

지적하였듯이 지금까지 국내에서의 시민사회 연구는 그 발생론적인 관점에서 보

아 지나치게 민주화 운동단체에 치중했던 1987년 직후 연구의제를 완전히 탈각하

지 못하였다. ‘시민사회’ 연구라기 보다는 ‘시민운동’ 연구가 되어버린 감이 없지 

않다. 행정학적 시민사회론의 심화와 확장을 위해서는 민주주의의 제도화, 민주

주의의 질과 밀접히 관련된 사회협의레짐, 압력레짐 연구로의 의제 전환이 일어

나야 한다. 전술했듯이 행정학적 시민사회론은 정부와 시민사회 간의 관계에 대

한 연구를 중심 연구의제로 삼아야 하는데, 사회협의레짐은 이익집단과 행정부처

와의 관계를, 압력레짐은 이익집단과 입법부와의 관계를 규율하는 부분레짐들로

서 응당 행정학적 시민사회론의 핵심의제가 되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의제로의 

전환을 위해 중요한 전제조건은 ‘시민사회’의 개념이 시민단체, 특히 시민운동단

체 뿐 아니라 이익집단들도 포함한다는 대단히 평이하고 구미학계에서는 상식적

인 사실의 인정이다.

민주주의에서 사회의 다양한 이익과 국가기관 간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고 규

율할 것인가 하는 것은 지극히 중요한 문제이다. 이익집단의 결성과 활동이 상대

적으로 자유로운 다원주의(pluralism) 체계이든, 그렇지 않고 소수의 전국적 규모

의 최상위조직(umbrella organizations)을 통해 공식적이고 제도화된 방식으로 대표

되는 조합주의(corporatism) 체계이든 불문하고 시민사회의 이익을 어떻게 국가에 

매개(intermediation)하고 대표(representation)할 것인가 하는 문제, 다시 말해 어떠한 

유형의 이익매개체계(system of interest intermediation)를 구축하고 운영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민주주의의 내용과 수준, 그리고 질을 결정짓는 핵심적인 요소 중 하

나이다.

그러나 불행히도 구미의 민주주의 선진국들과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그동안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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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interest)’이 대체로 부정적으로 인식되어 왔다. 시민사회의 다양한 행위자들이 

추구하는 상이하고 때로는 상충적인 이익을 파악, 조정하여 이익 추구활동이 상

생적, 건설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중차대한 과

제임에도 불구하고 민주화 이후 우리의 정치와 관련된 담론은 ‘이익’보다는 ‘대의

명분’ 위주로 전개되었음을 부인하기 힘들다. 대부분의 논의는 선거의 공정성, 중

앙권력기관 간 혹은 중앙과 지방 간 권력의 배분, 매개없는(unmediated) 국가와 시

민사회 간의 직접 충돌과 갈등에 집중되어 왔다. 그 결과 사회의 다양한 이익집단

이 입법부나 행정부 등 정부의 주요 기관과 어떠한 관계를 정립해야 하는가에 대

한 논의는 많지 않았다. 이는 ‘소리(小利)’를 탐하기보다는 ‘대의(大義)’를 우선시해

야 한다는 고루한 유교의 영향 탓이기도 하겠지만, 우리 민주주의가 아직 사회협

의레짐, 압력레짐 등 고급 민주주의를 구성하는 중요한 각론적 구성요소들에 대

해 신경 쓸 만한 수준에까지 이르지 못 했음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이해관계

의 합리적이고 냉정한 파악, 계산, 추구에 대해 우리 사회에는 아직도 부정적인 인

식이 팽배하다.

이익, 이익집단에 대한 상대적인 무지와 고의적인 무시는 시민사회의 주체들이 

‘공익(public interest)’만을 추구해야 한다는 다소 황당한 가정과도 연결된다. 만약 

시민사회 주체들이 ‘공익’의 담지자이자 수호자라면 공공부문의 주체들도, 시민

사회의 주체들도 공히 ‘공익’의 담지자, 수호자가 되어 ‘공익’의 정의(定義), 공익을 

대표할 자격, 공익을 수호하는 최선의 방법 등에 대해 충돌과 갈등이 불가피하다. 

누가 ‘공익’을 선점적으로 정의하고 추구할 권리와 권한을 가지는가가 부단히 쟁

점화되는 민주주의관(觀)은 결코 건전하지 못하다. 오히려 ‘공익’의 이름으로 탈법

과 위법이 자행될 가능성만 커진다. 모든 시민사회 주체들이 공공의 이익이 아니

라 부분적 이익, 집단적인 이익, 나아가 사적인 이익을 나름대로 정의하고, 추구할 

수 있고, 또 추구해야 한다는 가정이 수용되지 못하고 ‘집단이기주의’라는 이론적 

근거 없는 용어가 이해관계가 상이한 상대방을 매도하는 전가(傳家)의 보도(寶刀)

로 활용되는 민주주의는 상당히 저열(低劣)한 민주주의이다. 상이하고, 때로는 상

충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시민사회 주체들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것, 그리고 시

민사회 전반과 국가 간의 관계를 다양한 부분레짐을 통해 규율, 규제하는 것이 ‘작

동하는 민주주의(democracy that works)’의 대단히 중요한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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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에 대한 부정적이고 왜곡된 시각이 만연하다 보니 선진 민주주의국가들

에서는 활발하게 연구되는 ‘이익정치(interest politics)’ 분야가 국내에서는 비교적 

생소한 미답지로 남아있다. ‘이익정치’가 연구분야로서 정립되기 위해서는 다양

한 이익을 추구하는 시민사회의 주체들이 정책결정 혹은 입법의 주체인 행정부와 

입법부의 구성원들을 여러 방법을 통해 접촉하고 영향력을 행사하는 활동을 개념

적으로 승인해야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러한 활동이 ‘로비’라는 이름으로 지

칭되어 왔고 사실상 로비는 ‘불법적･음성적 청탁’과 동의어로 사용되었다. 요컨대 

우리나라에서 ‘로비’는 가치중립적인 연구주제로 취급되기에는 너무도 오염되고 

부담스러운 단어, ‘부패’나 ‘비리’나 마찬가지로 일종의 고질적인 사회병리현상을 

지칭하는 단어가 되어 버렸다.

그러나 대부분 민주주의 선진국에서 로비는 민주주의 체제를 구성하는 핵심적

인 요소인 사회협의레짐, 압력레짐에서 벌어지는 일상적인 활동이자 행위로 이해

되고 있다. 한국에서와 같이 ‘금지’나 ‘발본색원’의 대상이 아니라 양성화, 제도화, 

그리고 적절한 규제의 대상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다. 로비가 사회병리현상이 

아니라 정상적이고 정당한 정치행위이기 때문에 로비활동에 관한 연구의 역사도 

길고 축적된 연구성과도 풍부하다.

구미 민주주의 선진국들의 로비 연구는 대체로 나라마다 상이한 로비행위의 결

정요인에 대한 비교연구에 집중되고 있다. 이들 연구에 따르면 입법부의 구성 원

칙, 정당의 운영방식 등에 따라 로비 주체들이 직면하는, 그리고 로비 주체들을 제

약하는 유인구조가 달라지고, 이는 로비활동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Bennedsen & Feldmann, 2002). 또 최근의 연구들은 ‘전략적 로비(strategic lobbying)’

를 결정하는 요인들에도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특히 로비활동의 구체적인 전략

(예: 직접적 방식 대 간접적 방식)이 이슈의 참신성, 해당 법안 관련 입법과정의 진

행 정도, 이슈에 대한 일반 대중의 인지 정도, 의회 내에서 해당 이슈에 대한 초당

적 합의의 존재 여부, 절차적 방해의 존재 여부 등과 같은 ‘입법환경(legislative 

context)’과 관련된 다양한 변수들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주장과 분석이 힘을 얻

고 있다 (Victor, 2007).

로비가 부패, 비리, 음성적 청탁 등과 동일시되어 은폐, 비난, 금지, 척결의 대상

이 되는 우리나라에서 로비의 순기능이나 긍정적인 역할을 언급한다는 것은 무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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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 하지만 구미 민주주의 선진국들에서 최근 로비연구는 오히려 로비가 민주

주의의 발전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와 기여를 부각시키는 추세이다. 무엇보다도 

로비활동의 공인(公認), 그리고 ‘이익정치’의 제도화가 기득권세력, 보수세력만을 

일방적･편파적으로 이롭게 한다는 주장은 이론적, 실증적 근거가 약하다는 것이 

최근 구미 학계의 중론이다. 이익정치의 등장, 전개, 귀결은 전적으로 구체적인 국

내 정치지형에 의존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내 정치지형에 따라서는 로비활동이 

신자유주의적 세계화 물결에 반대하여 복지국가의 감축에 저항하고 복지정책의 

확대를 주장하는 대단히 개혁적인 역할을 수행하기도 하고 (Mendes, 2006), 일반 

대중의 일상적인 정치･사회의제를 효과적으로 입법과정과 입법활동에 반영하는 

역할을 수행하여 ‘풀뿌리로비(Grassroots Lobbying)’의 가능성을 열어줄 수도 있는 

것이다 (Bergan, 2009).

국회의 입법과정, 행정부의 정책결정에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 행해지는 로비활

동은 통상적인 민주정치 과정에서 대단히 정당하고 긴요한 부분이다. 시민사회의 

다양한 행위주체들이 자신에게, 혹은 자신의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의사결정에 일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하는 것은 민주주의에서 지극히 자연스

러운 요구이다. 자신의 이익을 파악하여 추구하고자 하는 개인 혹은 집단이 입법

과정과 정책결정에 자유롭게 접근, 참여하는 것을 막는 것은 근본적인 자유권 행

사의 침해이다.

구미 민주주의국가들에서 로비활동이 가장 많이 전개되는 곳은 역시 의회이다. 

의회에 대한 로비는 단순히 의원들을 접촉하여 단체의 의견을 전하는 소극적인 

수준부터 단체의 이익을 반대하는 의원의 재선을 막거나 단체에 우호적인 의원의 

재선을 촉진하는 적극적인 수준까지 다양하다. 의회 외에 대통령과 행정부 관료

도 로비의 대상이 된다. 대통령은 접근성이 제한되어 있어 로비가 쉽지 않으나, 행

정부의 관료는 로비의 주요 대상이 된다. 특히 정부의 기능이 복잡화, 확대되고 행

정국가화되면서 의회가 상당한 입법사항을 행정부에 위임하고 있는 상황에서 행

정부를 대상으로 하는 로비는 점차 늘어나고 있다. 또한 사법부도 로비의 대상이 

된다. 개인 또는 단체가 이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입법부 혹은 행정부가 내린 의

사결정이 위헌이라는 판단을 받기 원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법부를 대상으로 영

향력의 행사를 시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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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행정학･정책학계에서 이익단체, 이익정치의 중요성에 관해 최초로 학문

적인 접근을 시도한 것은 안해균(1965)이라고 볼 수 있다. 약 45년 전에 쓰여진 논

문에서 필자는 “오늘날 특정국가의 정치과정 및 행정과정의 연구에 있어서 이익

집단의 활동과 입법부 행정부의 기능과의 상관관계의 과학적인 연구조사는 해

(該)연구분야의 가장 기본적인 작업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298)”는 지적과 “불원

간 한국의 이익집단체계의 연구가 학계에 있어서 활발히 전개되리라는 전망

(299)”을 내 놓았다. 불행히도 이러한 전망은 적중하지 못했다. 그동안 국내 행정

학･정책학계에서 이익단체에 대한 연구는 그리 활발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익매개에 대한 보다 최근의 연구를 살펴보면 이병갑(1980)은 정책과정에의 

이익집단 참여의 의의를 개괄하고 있다. 이익집단이 정책과정에서 참여함으로써 

수행할 수 있는 역할을 이익집단 구성원의 의견, 선호 현시; 정책의 정당성 제공; 

표출되지 않았던 갈등을 현재화(顯在化)시켜 조정을 용이하게 함; 정책과정의 합

리성 제고; 이익집단의 활동방향, 전략에서 효율성과 합리성을 제고함 등으로 요

약하고 있다. 특히 한국노총의 사례를 통해 한국에서 이익집단의 정책과정 참여

가 외적 요인(제도적 환경)과 내적 요인(조직이념, 리더십, 조직구조 등)의 변화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거시적인 차원에서 국가가 이익체계를 어떻게 관리하는가에 대한 연구도 이루

어졌다. 사공영호(2004)는 우리나라 이익집단들이 외형적으로는 정부의 통제 하

에서 독점적 이익대표체계를 보호받는 조합주의적 방식으로 결성된 것 같으나 실

제로는 이익단체가 분열, 분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 박천

오(1999)는 민주화 이후 한국에서 이익집단과 행정기관 간 관계는 수직적 관계에

서 수평적 관계로 이동하고 있어 이익집단의 정책 영향력이 지속적으로 증대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김순양(1995)은 1960년대~6공화국 시기 정부와 보건의

료 전문이익집단 (의사단체, 약사단체) 간 관계를 분석하고 있다. 이 시기 국가의 

보건의료 전문이익집단 관리는 높은 유인(예: 독점적 접근통로 부여, 경쟁집단의 

제한, 성원 확보 및 회비 징수에서의 지원, 재정적 보조, 국가사무의 공식적 위임, 

이익 지도부의 포섭)과 낮은 제재(예: 설립과정, 지도부 선출과정, 조직운영, 재정

운용, 정치활동 등에서의 개입)를 결합하여 이익집단을 조합화하는 사회조합주의

적 특성을 가지고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같은 시기 노동조합 등 다른 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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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의 관리방식과는 사뭇 다른 것이다. 노동조합과 달리 국가조합주의적 통제를 

받지 않는 상황에서 성장한 보건의료 전문이익집단들은 80년대 이후 의약분업, 

의료보험조합 통폐합, 한약조제권 문제 등 일련의 보건의료정책과정에서 강력한 

자기목소리를 낼 수 있었다고 결론짓고 있다.

중앙정부의 정책에 대한 이익단체들의 영향력 행사에 관한 연구로는 김덕근

(2006)을 들 수 있다. 이 논문은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정책형성과정에서 전

교조와 교총이 구사한 활동전략을 비교분석하고 있다. 지방정부의 정책에 대한 

연구는 박종민･최승범･신수경(2001)이 대표적이다. 지방사회에서 자택소유자와 

세입자 간 부동산이익에 기초한 정치갈등이 부동산 소유 계층에 더 유리한 방향

으로 해결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 다시말해 다수이고 더 참여적인 자택소유자들

의 요구와 선호에 지방정부가 더 반응적인 정책을 입안･추진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성남, 부천, 평택, 청주, 진주 등 5개 도시 사례를 중심으로 실증적으로 보여주

고 있다.

국내 학계에서 이루어진 행정학･정책학 연구 중 거의 유일하게 로비의 문제를 

실증적으로 접근한 발군(拔群)의 논문은 최희경(2006)이다. 이 논문은 심층면담과 

관찰을 통해 의사, 한의사, 약사단체가 한약분쟁, 의약분쟁, 양한방 갈등을 겪으면

서 각각 전개한 로비활동을 비교 분석하고 있다. 로비경로를 정치권, 행정부(실무

진), 이해관련단체(협력, 연합), 시민단체, 언론, 학계 등으로 6분하여 각 단체의 활

동을 분석하고 있다. 분석 결과, 의사단체는 정치권에 대한 직접로비와 언론 홍보

에 치중하였고, 한의계는 체계적으로 고른 로비활동을 펼쳤으며, 약사단체는 언

론을 제외한 모든 분야에서 적극적인 로비를 펼쳤다는 사실을 설득력 있게 보여

주고 있다.

이상에서 간략히 살펴본 바와 같이 국내에서 이익체계, 이익집단, 로비에 관한 

연구는 아직 초기단계에 머물러 있다. 이익집단의 활동, 로비가 시민사회를 연구

하는데 핵심적인 연구주제임에도 불구하고 국내의 연구는 이익집단에 대한 연구

를 회피 혹은 간과하고 있다. 이러다 보니 ‘이익집단’들의 소모적 갈등을 공신력 

있고 사회적 신뢰를 가진 ‘시민단체’가 해결했다는 논지(박상필, 2000)의, 일반적인 

민주주의이론의 시각에서는 다소 이해하기 힘든 연구마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사익’을 둘러싸고 이전투구(泥田鬪狗)를 벌이는 ‘이익집단’들을 ‘공익’을 추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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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고결한 ‘시민단체’가 조정하고 화해시킬 수 있다는 것은 시민사회의 다양성과 

본질적 내부모순을 간과한 피상적인 관찰이다. 행정학적 시민사회론은 지금까지 

경시, 무시, 간과되어 왔던 이익단체와 로비라는 연구분야를 적극적으로 개척하

지 않으면 안 된다.

Ⅴ. 결론: 행정학적 시민사회론의 심화와 확장, 그리고 

민주주의

본 논문에서는 최근 10여년 동안 국내 행정학･정책학계에서 발전, 축적되어 온 

시민사회 연구를 ‘행정학적 시민사회론’의 태동과정이라고 규정하고, 행정학적 

시민사회론이 사회학, 정치학, 경제학 등 여타 사회과학 분야와 차별성을 가진 몇 

가지 세부주제 분야에서 독창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하였다. 특히 행정학적 

시민사회론은 (뉴)거버넌스, 사회자본, 시민(단체)의 정책참여를 중심으로 상당한 

이론적, 실증적 발전을 이룩하였다.

그러나 행정학적 시민사회론이 더욱 심화, 확장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시민사회 

연구가 가진 독특한 ‘정치성(政治性)’을 극복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점을 지적하였

다. 그 ‘정치성’이란 다름 아니라 시민사회를 운동과 저항 중심으로 정의하고 이해

하는 편향을 지칭하는 것이다. ‘정치성’을 극복하고 시민사회 연구의 지평을 넓히

기 위해 본 논문에서는 구미학계에서는 활발히 연구되지만 국내 학계에서는 눈에 

띄게 무시되고 있는 두 주제를 고찰해 보았다. 하나는 복지서비스 생산과 조달을 

위한 정부와 비영리단체 간 공동생산이고 다른 하나는 이익집단, 로비활동 등을 

중심 개념으로 가진 이익매개이다. 국내 시민사회 논의에서는 시민사회가 대체로 

정부 혹은 정치권을 상대로 개혁과 변화를 촉구하는 운동단체로 인식되고 있으나 

정책옹호는 시민사회가 수행하는 다양한 역할과 기능 중 한 가지에 불과하다. 시

민사회는 공공서비스를 생산, 조달하고 시민들의 구체적이고 가시적인 이익을 

직･간접적인 방식으로 정치권, 정부, 입법부에 압력을 통해 전달하는 역할과 기능

도 수행하며 이러한 시민사회의 여타 활동에 대해서도 더 많은 연구와 고찰이 이

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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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적 시민사회론의 심화와 확장을 위해 가장 시급한 과제는 ‘시민사회’의 

개념적 변화이다. 시민사회가 다양한 비영리단체와 이익집단을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되기 위해서는 ‘시민사회’하면 참여연대나 경실련, 혹은 환경연합 등 시민운

동단체들을 먼저 떠올리는 우리의 인식이 변화하지 않으면 안 된다. ‘백화점식 운

동’으로 비판받는 다양한 체제적(systemic) 수준의 거시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단

체들보다는 오히려 복지, 의료, 교육, 보육 등 구체적인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단

체들이 우선적으로 연상되도록 시민사회 개념이 변화하지 않으면 안 된다. 아울

러 ‘공익’을 추구하지 않는, 부분적이고 파편적인 이익을 공공연히 추구하는 다양

한 이익단체, 압력단체들도 시민사회의 정당하고 당연한 일부이고 일원임을 분명

히 인식하지 않는다면 운동단체 중심의 ‘시민사회관(觀)’은 시정되기 힘들 것이고, 

그만큼 행정학적 시민사회론도 발전하기 힘들다. 왜냐하면 행정학적 시민사회론

이 연구의제로 설정하는 시민사회-정부 관계론은 시민단체의 대정부 항의, 운동, 

저항 등에만 초점을 맞추어서는 총체적인 파악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시민사회

의 비영리조직과 정부 간 공공서비스의 생산과 조달을 둘러싸고 이루어지는 기능

적 협업과 협력, 그리고 시민사회의 다양한 이익단체들이 정부를 대상으로 벌이

는 다양한 로비활동 등에 대해 보다 본격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시민사회가 정

책과정에서 수행하는 옹호, 압력, 협력, 보완 등의 여러 활동이 보다 종합적이고 

총체적으로 이해, 분석, 고찰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행정학적 시민사회론의 이론적 심화와 개념적 확장이 왜 중요한가

를 묻지 않을 수 없다. 행정학적 시민사회론의 심화와 확장이 중요한 이유는 그것

이 민주행정과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기 때문이다. 민주주의 하에서 운동조직, 비

영리단체, 이익단체 등 다양한 시민사회 구성요소들이 어떻게 정부 부처, 입법부, 

정당 등 다양한 공적(公的) 주체들과 관계를 형성하고 상호작용을 해 나가는가 라

는 행정학적 시민사회론의 핵심 주제는 현대민주주의의 핵심 개념인 부분레짐과 

연결되어 있고, 부분레짐의 알찬 구성은 보다 양질의 민주주의, 보다 실효적인

(effective) 민주주의의 확립과 발전이라는 이상과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기 때문이

다. 시민사회의 중요한 구성요소들과 정부의 중요한 구성요소들 간의 관계를 규

율하는 부분레짐을 보다 충실하게 구성하고, 제도화하고, 체계화하는 것이야말로 

이제 갓 스무 살을 넘긴 우리의 민주주의를 보다 공고하고 성숙하게 만드는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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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공공서비스의 공동생산과 이익집단의 로비활동은 부분

레짐의 현상태를 파악하고 미래를 예측하는 데 필수적으로 연구되어야 할 주제들

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행정학적 시민사회론이란 우리가 쟁취해 낸 민주주

의를 어떻게 보다 높은 질을 가진 민주주의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할 수 있을 것인

가, 그리고 그럼으로써 행정구조과 정책과정의 진정한 민주화를 이루어낼 것인가 

라는 과제와 내용적으로 같다. 결국 행정학적 시민사회론의 궁극적 연구질문은 

민주주의 하에서 어떻게 시민사회의 다양한 구성요소들이 국가에 대해, 그리고 

정부에 대해 민주적 통제성, 시민적 규율을 강화하여 민주주의 정치레짐의 내실

화와 거버넌스적 통치의 구현을 성취할 것인가이다. ‘민주주의’는 철학자나 정치

학자들만의 고민이 아니고 행정학자들의 필생의 숙제가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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